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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정읍시 캐릭터 단이입니다.
오늘은 적극행정에 유익한 제도인
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대해서

알려드리겠습니다.

적극행정 국민신청
(2021.7.27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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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
적극행정 지원제도*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
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
* 적극행정 지원제도 : 사전컨설팅, 적극행정 의경제시제도

민원이나 국민제안을
신청했으나
법령이 없거나
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
거부나 불채택 통지를 받은
개인 또는 법인이
신청*할 수 있습니다.

* 대상과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
국민신청이 접수되면 소관부서에서는
요건충족 여부와 처리 제외 사유를 판단해서
요건 미충족, 처리 제외 사유 시
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.

소관부서

일반민원

국민신청민원

<요건미충족>

<요건충족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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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
소관부서

제공받은 사전컨설팅, 의견제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
소관부서에서는 수용, 불수용, 종결*의 세가지 결론 중 처리 결과**를
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.

* 대상과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
일반민원소관부서

공문신청

처리방향제시

국민신청민원 처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
소관부서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
필요 시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고,
감사위원회는 신청 받은 제도를 통해
소관부서에 처리방향을 제시합니다.

수용

불수용

종결

* 종결사유 : 요건 불비, 자료 보완 불이행, 공무상 비밀 등 민원처리 예외사유 등
** 처리기한 : 권익위원회 배정일부터 60일(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60일 연장 가능

이처럼 적극행정 국민신청은
국민이 사전컨설팅,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
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

제도입니다.

적극행정 국민신청
- 사전컨설팅
- 적극행정위원회

사전컨설팅 의견대로 민원을 조치한다면
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
정하여 추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.

소관부서

민원 사안을 소관부서에 명확하게 배분하고, 
감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 덕분에
민원인과 소관부서 간 고착된 난제들을
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
